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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

1. 관련 근거

가.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(2021.1.2. )

나.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중앙사고수습본부-41(2021.1.2. )

2.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(1.2)를 통해 그간 수도권 외 지역에 적용되고 있던 2단계

조치와 연말연시 대책을 조정하여 연장(1.4. 0시~1.17. 24시)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. 이

에 수도권 외 지역의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방역 조치사항을 붙임1과 같이 송부해 와 안내드

리니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새롭게 조정되어 시행되는 방역 조치사항*에 대해서는 지자체별로 완화된 조치 시행이

불가하며, 강화된 조치만을 시행 할 수 있음.

* 홀덤펍 , 파티룸 , 실외 겨울스포츠시설, 백화점 · 대형마트리조트 , 호텔 , 게스트하우스 , 농어촌민박

등 수도권 외 지역 숙박시설사적, 모임 5인 이상 금지, 종교시설

※ 마스크 착용과 관련한 세부지침은 질병관리청에서 별도 배포한 '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

준수 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업무안내서 ' 참고.

3.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돼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

있는 만큼, 방역 지침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

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1. [중수본공문]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

2. 수도권 외 지역 유흥시설 집합금지 조치

3. 수도권 외 지역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

4. 수도권 외 지역 식당카페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

5. 수도권 외 지역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

6. 수도권 외 지역 숙박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

7. 수도권 외 지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

8. 수도권 외 지역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

9. 수도권 외 지역 고위험사업장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

10. 수도권 외 지역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

11. 사적 모임 금지 관련 FAQ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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